
- 1 -

중소 PP에 대한 방송광고료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

o (목적) 이 가이드라인은 국내 방송광고 업계의 동반 성장과 건전한

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송광고대행자(이하 “광고대행자”)와

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(이하 “중소 PP”)간 방송광고료의 지급기한에

관한 기본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o (적용범위) 이 가이드라인은 국내 광고대행자 및 이들과 방송광고

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소 PP를 대상으로 한다.

- 위에서의 광고대행자는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로 동의하였거나

향후에 참여 의사를 표명하는 사업자를 말한다.

- 위에서의 중소 PP란 중소기업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중소

기업의 기준을 갖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본인 또는 특수

관계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, 종합유선방송사업자, 위성방송사업자,

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이거나 종합편성․보도․상품소개 및 판매에

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경우를 제외한다.

o (기본원칙) 광고대행자는 중소 PP의 방송광고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

방송광고를 한 당해 월의 말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

최대 4개월 이내 현금화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급한다.

o (협조사항)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㈜미디어크리에이트는 위의

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‘추가 지급보증’ 관련

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.

o (시행일) 이 가이드라인은 ‘13. 1. 1부터 시행한다.

o (재검토 기한) 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

되는 시점(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

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
